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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하여

1. 본 통계연보의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이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발간하였음.

2. 사용기호는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미상

- : 해당 숫자 없음

△ : 감소

3. 본 연보의 행정구역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임.

4. 통계 수치 중 각각의 반올림된 값의 합계는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통계 중 전년 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년 호에서 정정된 것임.

6. 통계 중 시설 개소수는 행정기관 등록 기준, 사업비 집행은 당해 연도 집행실적임.

For the Users

1. Data of this Yearbook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0 in case of
dynamic survey, and as of December 31, 2020 in case of static survey.

2. The symbols used in the table are as follows.
…: Data unknown or unreported
- : Data not available
△ : Decreased

3.Administrative Division is as of December 31, 2020.

4. Detail lines may not sum to totals due to rounding.

5. Inconsistencies between present volume and preceding series are due to revision.

6. The number of facilities in the statistics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registration and the
project execution cost is an annual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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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1. 조사목적

●농업생산기반정비 실적을 기록·보존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정시책 수립

자료로 사업성과 기록 정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

2. 조사연혁

●1955년부터 매년 조사·발간 (금회로 66회 발간)

●1974년 통계작성 승인(통계청 제311001호, 1974.10.26)

●1976년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용어의 개념 및 항목 재확정, 통계자료 전산처리 실시

●1981년 수리시설물 내한 능력 정밀조사 결과 반영 수리답 면적 확정

●2004년 통계연보 전산시스템 개발 Web 기반 구축

●2012년 통계연보 체계를 농어촌정비법 사업체계에 맞춰 재편성

※ 세부연혁 : 부록 2 참조

3.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조사)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4. 조사기관

●시군관할 자료 : 전국 179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자료 : 전국 97개 부서(본부 1, 사업단 3, 지사 93개소)

●자료 취합 및 집계 분석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미래농어촌연구소)

5. 조사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현재

6. 조사 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조사표 등 조사표에 의한 전수조사

7. 조사항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6호)



8. 용어해설

1) 수원공

[정의]

일정한 수혜구역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

[ 종류]

▶ 저수지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물을 저장하는 시설

▶ 양수장 강이나하천의수면이농경지보다낮아물공급을할수없을경우

강이나하천의물을퍼올려농경지에공급하는시설

▶ 배수장 물빠짐이 불량하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지역에 물을 빼는 시설

▶ 양·배수장 물푸기와 물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양·배수 겸용 시설)

▶ 보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

▶ 집수암거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다수의 구멍이 있는 관을 매설,

물을 모아 농경지에 공급하는 시설

▶ 관정 지하에일정한관(철관,콘크리트관,PVC관등)을땅속에삽입하여

지하수를 퍼올려 이용하는 시설

▶ 기타 시설 둠벙(웅덩이), 들샘(돌통에서 나오는 샘) 등 그 외 시설



[구분]

▶ 주수원공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1차적으로 농업용수로 전환케 하는 시설 즉, 수원공의 주가 되는 시설

※ 2단 양수장에 의한 수혜구역이 있을 경우 제1단 양수시설(1단 양수장)은 주수원공이고

제2단 양수시설(2단 양수장)은 부속시설

- 부속시설 : 1차적으로 생산된 농업용수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즉, 주수원공이나

보조수원공의 용수를 원활히 관개할 수 있도록 주수원공이나 보조수원공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보조수원공 주수원공의 수혜구역내에서 주수원공의 용수량이 부족할 때 그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시설

2) 면 적

 [총 답면적]  통계청·경지면적조사 결과·상의·논·면적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벼등 논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면적(수리답+수리불안전답)

▶ 수리답 면적 주수원공 관개의 혜택을 받는 논 면적(구역내+구역외+기타)

- 구역내 : 인가면적 내의 수혜면적

- 구역외 : 인가면적외의 수리시설이 없는 인접지역에 급수하는 면적

- 기 타 : 들샘 등 기타시설에 의한 수혜면적

※ 보조수원공 수혜면적 : 보조수원공의 관개에 의한 용수를 공급받는 논 면적으로 주수원공의 수혜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수리답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수리불안전답 면적 수리시설 미비로 주로 자연에 의존하여 관개하는 논으로 평년에도 물부족 현상이

있는 논(천수답 등) 면적

※ 수리답율 : 전체 답 면적 중 수리답이 차지하는 비율(수리답면적÷답면적)

[한발빈도별 관개면적] 가뭄 현상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관개 능력별 면적

※ ‘한발빈도 10년이상 관개면적’은 10년 만에 올 수 있는 큰 가뭄에도 관개 가능한 면적을 의미

[인가면적]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가 받은 면적(수혜면적 + 미수혜면적)

▶ 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부터 혜택을 받는 면적

▶ 미수혜면적 사업의 인가면적 중 아직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면적(공사 중, 미착공 등)



3) 용 . 배수로

[용수로] 용수원으로 부터 물을 농경지까지 보내기 위한 수로

▶ 간선 용수원으로부터 2개 이상 지선 또는 하나 이상 지선과지거및 분선으로 연결되는 수로

▶ 지선 도수로와 용수간선으로부터 용수를 받아 2개 이상의 지거 또는 하나 이상의 지거 및

분선으로 연결되는 수로

▶ 지거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용수를 받아 경작지와 직접 연결시키는 말단수로

[배수로] 잉여수나 불요수를 저지 또는 강, 호수, 바다로 배출하는 수로

▶ 간선 2개 이상 지선 또는 하나 이상 지선, 지거 및 분선으로 부터 잉여수 및 불요수를 받아

최종적 배출지점으로 연결시키는 수로

▶ 지선 2개 이상 지거 또는 하나 이상 지거 및 분선으로부터 잉여수 및 불요수를 받아

배수간선으로 연결시키는 수로

▶ 지거 경작지의 과잉수나 불요수를 배수간선 및 배수지선으로 연결시키는 첫 단계의 수로

4) 기 타

[홍수량] 유역면적내의 홍수 때에 증가한 하천의 유량

[유효저수량]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 즉 총저수량에서 수면증발 등의 저수지내 손실수량을

공제하고 남은 양

[제당]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수를 일정한 유로내에서 안전하게 물을 흘러내리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둑

[갈수량] 1년중 355일은 이보다 더 내려가지 않은 수량, 즉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10일이

넘지 않은 양

[채수량] 하천, 관정 등에서 물을 양수하여 쓸 수 있는 양

[취수량]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에서 관개용수로 공급되는 수량으로 순관개용수량에 수로손실

(도수 중 손실, 조작 중 손실 등)을 합한 것

[양정] 압력으로 나타내는 펌프의 성능이며 일반적으로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를 나타냄.



OUTLINE OF SURVEY

1. Purpose of the Survey
● To record and preserve data of the executed agricultural land and water development

projects and to use them for policy making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2. History of the Survey
● The Yearbook of Agricultural Land and Water Development Statistics has beenpublished

annually since 1955(This is the 66th edition).

● Statistics approved in 1974(Statistics Korea article no. 311001, 1974.10.26)

● A census of land and water development facilities was undertaken in 1976. Census results
were processed by computer system for its analysis to meet the newly defined concept and
definition of terminologies.

● Irrigated paddy fields were reassessed and classified through detailed investigation in
1981 based on the tolerance of irrigation facilities against drought.

● Construction of cyber system through development of software program for statistical
yearbook in 2004.

● The structure of this year book was reorganized by "Rural Development Act" project
order in 2012.

※ See Appendix 2 for history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Land and Water Development
ForAgriculture



3. Legal Foundation
● Rearrangement of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Article 3(Resource research)

● The StatisticsActArticle 15(Desination of Designated Statistics CollectingAgencies)

4. Survey Organization
● The data have been surveyed and collected from 179 Si and Gun authorities, and 97 KRC

District Offices
(1 Regional Headquarter, 3 Project Offices, 93 Branches).

● Summation and analysis of data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5. Data of Reference
● As of Dec. 31, 2020

6. Survey Method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urvey forms through drop-and-collect method.

7. Survey Items
● Agricultural land and water development projects and irrigation facilities

8. Terms and Glossary

1) Headworks Facilities
[Defined of Headworks Facilities]
Facilities artificially made to collect, divert and drain water for irrigation purpose

[Kind of Headworks Facilities]
▶ Reservoirs Dam facilities constructed across the valley to store irrigation water



▶ Pumping stations Pump facilities constructed for irrigating water from river and stream

▶ Drainage pumping stations Pump facilities constructed to drain excess water due to

flood or poor drainage

▶ Pumping & drainage stations Facilities which can be used for the both purpose of

irrigation and drainage on farmland

▶ Weirs Barriers across stream in part or all for the purpose of diverting the water from the

stream into a canal for irrigation

▶ Infiltration galleries Facilities including pipe with holes buried in the saturation zone to

collect ground water for irrigation

▶ Tube wells Circular well consisting of tubes bored into ground to use ground water for

irrigation

▶ Others Other facilities which are used for irrigation water supply such as spring, etc.

[Classification of Headworks Facilities]

▶ Main headworks Facilities to divert primarily water for irrigation

▶ Auxiliary facilities Facilities attached to main or supplementary headworks for efficient

operation of irrigation water supply

▶ Supplementary headworks Facilities to supply irrigating water to the benefitted area of

main headworks, in case of water supply shortage by the

main headworks



2)Area
[Paddy field area] Paddy crops planted area. Not relative with land category

▶ Irrigated paddy fields Paddy fields which are continually irrigated by the irrigation facilities
- Project benefitted area : Benefitted area within the planned development area
- Out of project benefitted area : Benefitted area outside the planned development area
- Others : Irrigated area by other facilities such as spring
※ Benefitted area of Supplementary headworks : The area which is included in the irrigated

area of main headworks, but receives supplementary water by other headworks (excluded
from irrigated paddy fields)

▶ Partially irrigated paddy fields Paddy fields which are irrigated by rainfall due to inadequate
simple irrigation facilities

※ Percentage of irrigated paddy field : Percentage of irrigated paddy field area which is
compared with paddy field area

▶ Irrigated area by frequency of drought Data representing the area which is supplied
water by irrigation facilities stably in spite of
drought by frequency

▶ Planned development area Legally approved area for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s

[Benefitted area] Benefitted area by irrigation facilities
[Out of Benefitted area] Area within the planned development area has not been benefitted

by irrigation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etc)

3) Irrigation ∙Drainage canals
[Irrigation canals] The canals used for conveying irrigation water from the headworks to

paddy fields
[Drainage canals] Aconduit or channel, either artificial or natural, for carrying surplus

water off low land or river, lake or sea



4) Others
▶ Flood discharge The amount of water discharge if the catchment area is flooded

[Effective storage capacity] The storage capacity which is available for irrigation purposes

▶ Dam : Barrier made artificially that impounds water or underground streams

[Drought waterdischarges] The low water discharges which is less than the discharges in 355
days and is kept for at least 10 days in a year

▶ Amount of waterattained :Theamountofdischargebyirrigationfacilitiessuchastubewell

[Waterintake] The water discharge which is taken from headworks includes net irrigation
requirement plus conveyance loss

[Lift head] The vertical distance from the water level in a well during pumping to the centre
of discharge pipe





Ⅱ. 해설편
EXPLANATION





1 논 면적 및 수리답율
(Paddy Field and Percentage of Irrigated Paddy Field)

● 2020년 「논 면적」은 823,895㏊이며, 「수리답 면적」은 684,719㏊로 수리답율(수리답면적÷
논면적)은 83.1%이다. 또한 「수리안전답 면적」은 519,056㏊로 수리안전답율(한발빈도

10년이상 관개면적÷논 면적)은 63.0%이다.

- 논 면적 및 수리답 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논 면적 : (‘18) 844,265ha → (‘19) 829,778ha → (‘20) 823,895ha
·수리답 면적 : (‘18) 696,428ha → (‘19) 687,089ha → (‘20) 684,719ha

- 수리답율과 수리안전답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수리답율 : (‘18) 82.5% → (‘19) 82.8% → (‘20) 83.1%
·수리안전답율 : (‘18) 62.3% → (‘19) 62.7% → (‘20) 63.0%

<논 면적·수리답 및 수리답율 추이>

(ha)

1,400,000

1,200,000

81.3%

60.9%

81.8%

61.7%

82.5%

62.3%

82.8%

62.7%

83.1%

63.0%

90.0%

80.0%

70.0%

60.0%

1,000,000
50.0%

40.0%

30.0%
800,000

600,000

895,739

727,876

2016

864,865

707,422

2017

844,265

696,428

2018

829,778

687,089

2019

823,895

684,719

2020

20.0%

10.0%

0.0%

답면적 수리답면적 수리답율 수리안전답율



2 수리시설물별 수리답 면적
(Paddy Field Area by Irrigation Facilities)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의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받은 「수리답 면적」은

684,719㏊이다.

●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은 「저수지」 424,697㏊(62.0%), 「양(배)수장」 174,521㏊(25.5%),
「취입보」 50,926㏊(7.4%), 「관정」 24,142㏊(3.5%), 「집수암거」 6,114㏊(0.9%), 
「기타」

4,320ha(0.6%)이다.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 구성비(2020년)>

저수지
62.0%

(425천ha)
양(배)수장

25.5%
(175천ha)

취입보

관정
3.5%

(24천ha)

7.4%
(51천ha)

기타시설

0.6%(4천ha)

집수암거

0.9%(6천ha)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3 수리시설물 개소수
(Number of Irrigation Facilities)

● 수리시설물 수(數)는 총 75,228개소이다.

- 「관정」이 28,231개소로 가장 많았고, 「보」 18,201개소, 「저수지」 17,106개소,

「양(배)수장」 9,077개소, 「집수암거」 2,613개소이다.

● 최근 5년간 수리시설물 수의 추이를 보면 「저수지」, 「집수암거」는 감소, 「보」, 
「양(배)수장」,「관정」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수리시설 개소수>

2020 17,106 9,077 18,201 2,613 28,231

2019 17,147 8,902 17,958 2,614 26,840

2018 17,240 8,723 17,955 2,615 26,077

2017 17,289 8,384 18,002 2,647 25,660

2016 17,313 8,233 18,107 2,670 24,86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저수지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4 준공년도별 저수지 개소수
(Number of Reservoirs by Completion Year)

● 전국 수리답 면적 684,719ha 중 424,697ha(62.0%)에 용수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수리시설물인

「저수지」는 총 17,106개소로 
집계되었다.

● 준공년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45년 이전」에 준공된 저수지가 8,688개소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50년 이상」 경과(1946~1970) 저수지는 5,956개소(34.8%), 「30년 
이상」

경과(1971~1990) 저수지는 1,816개소(10.6%)이며, 「30년 이내」(1991년 이후) 준공 
저수지는

646개소(3.8%)이다.

<준공년도별 저수지 구성비 (2020년)>

1945년 이전

8,688개소(50.8%)

50년 이상경과
(1946 ~ 1970)

5,956개소(34.8%)

30년 이상경과
(1971 ~ 1990)

1,816개소(10.6%)

30년 이내

(1991이후)

646개소(3.8%)



5 용·배수로 현황
(Status of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 2020년 「용·배수로」 총 길이는 188,978㎞(흙수로 94,354㎞, 구조물 94,624㎞)이다.

이중 「용수로」 길이는 62.8%로 118,740㎞(흙수로 50,622㎞, 구조물 68,117㎞), 「배수로」 
길이는

37.2%인 70,238㎞(흙수로 43,731㎞, 구조물 26,507㎞)로 나타났다.

- 「용·배수로」구조물화 비율은 50.1%,「용수로」구조물화 비율은 57.4%,
「배수로」구조물화 비율은 37.7%이다.

<용·배수로 구조물화율>

60%

50%

40%

30%

54.5%

46.5%

32.6%

54.9%

47.1%

33.6%

55.8%

48.0%

34.6%

56.7%

49.3%

36.8%

57.4%

50.1%

37.7%

20%

10%
2016 2017

용배수로

2018

용수로

2019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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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통계표
STATISTICAL TABLES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1919. 8.

1919. 8.

1920. 4.

1920. 6.

1923. 3.

1923. 3.12

1923.

1924. 6.

1926. 4.

1926. 6.

1926. 7.

1927. 5.

1927. 5.

1927. 7.

1927.12.

1928. 7.

1928.11.

1929. 3.

1929.11.

1930. 3.

1930. 4.

1930.

1931. 5.

1932. 7.

1934. 4.

1934. 6.

1935. 4.

1935. 5.

∘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농상공부를 식산

국으로)

∘ 임시 한해구제위원회 개최

∘ 산미증식계획 수립 (15개년)

∘ 토지개량 보조규칙 제정, 경지확장 및

개량에 대한 기본조사 착수

∘ 토지개량 보조규칙 개정

∘ 조선공유수면매립령 공포

(개정 1927. 12, 1929. 1.)

∘ 전남 학파농장(민간간척지) 개발

∘ 조선공유수면매립령 시행규칙 공포

∘ 산미증식갱신 계획 수립(14개년)

∘ 식산국에 토지개량과 외에 수리, 개간2

과 증설

∘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토지개량부 신설

∘ 총독부에 토지개개량부 신설

- 식산국의 토지개량, 수리, 개간 3과 이속

∘ 토지개량사업 저리자금 융자에 관한 통첩

∘ 조선토지개량 주식회사 설립

∘ 조선토지개량령 공포

∘ 조선공유수면매립령 및 조선수립조합령

개정

∘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 공포

∘ 토지개량 등기규칙 공포

∘ 조선토지개량령 및 동 시행규칙 시행

∘ 개간, 간척지 이주장려 보조규칙 제정

(개정 1942. 12,314호)

∘ 토지개량 보조규칙 개정

∘ 경지확장, 개량에 관한 기본조사 완료

∘ 총독부 농사시험장 김제간척출장소 설치

∘ 소규모 토지개량사업 장려

∘ 일본인 토지회사인 불이흥업주식회사에

서 전북익산군에 50ha 경지정리 실시

∘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개량부를 폐지하고

그 대행사업을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 
인계

∘ 총독부 관제중 토지개량부 및 임업부를

폐지하고 농림국을 신설, 농무, 토지개

량, 수리, 임정, 임업 등 5과를 설치

∘ 조선농지령 공포

∘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토지개량사업 중

지 공포

∘ 68개 불량수리조합 정리 착수

∘ 조선수리조합령 시행규칙 개정

∘ 경영난 수리조합 정리계획 발표

∘ 갱생수리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 농지이주 장려 보조규칙 공포

1935. 7.

1935~1936

1937.

1937.

1938. 5.

1939.

1940. 7.

1940.

1940.

1941.

1942.12.

1942.

1943. 3.

1943. 3.

1945.10. 9

1945.12. 6

1945.12. 8

1946. 5. 8

1946.10.21

1946.11.12

1947. 1.15

1947. 7.29

1948. 3.19

1948. 3.22

1948. 3.31

1948. 7.

∘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해산

∘ 전북 김제에서 간척지 제염촉진을 위한

시험필지 설치(표면세척법)

∘ 공려수리조합 설치 개시

∘ 경지정리사업 20개년 계획 수립

(매년 1,500ha씩 30,000ha를 20년간에 
실시)

∘ 조선토지개량협회 설립

- 경지정리 사무처리를 대행

∘ 남선일대 대한재

- 한해구제 토지개량사업 실시

∘ 조선수리조합 연합회 설립(조선토지개량

협회 해산)

∘ 조선증미계획 수립

∘ 농업용 지하수개발 5개년계획 수립

- 조사사업 실시

∘ 수리조합의 일부합병(전북수리조합 익옥,

임익, 전익, 옥구서부 4개 합병)

∘ 조선농지개발 영단령 및 시행규칙 공포

∘ 조선증미 확충계획 수립

∘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 개정

- 긴급 소류지사업 실시

∘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 개정

- 긴급 소류지사업 실시

∘ 미군정청 행정기구 정비

(중앙：농무국 - 토지개량과

각도：농산국 - 토지개량과)

∘ 조선농지개발영단 수습 착수(기능부활)

∘ 미군정청 개간조사계획 발표

∘ 조선수리조합 연합회 재건(기능부활)

∘ 일본인 소유 간척공사를 조선수리조합

연합회에 이관

∘ 수리제도 심의회 개최

∘ 전국 수리조합 대회개최

∘ 수리제도 심의회 및 전국수리조합대회

결의에 의하여 토지개량제도 개혁안과

사업실시 적극화 방안을 과도입법의원

에 청원

∘ 1947년도 수리자금 장기채 수련에서 전

대개시

∘ 중앙토지행정처 설치

∘ 귀속농지에 대한 수리공사를 수련에서

시행토록 과도정부지시

∘ 갱생수리조합 연합회를 조선수리조합연

합회에 합병

∘ 정부조직법 제정<농림부 농지국 농지개

량과 각도 농림국 농지개량과>

925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제1공화국

제2공화국

1948. 8.15

1949. 2. 1

1949. 6.18

1950. 3.25

1950. 4.28

1950. 6. 1

1950. 6.25

1952. 4.12

1952. 8. 5

1952.10. 3

1953. 3.10

1953. 6.30

1953. 7.27

1954. 8. 1

1956.12. 8

1957.12.27

1957.

1958. 1. 7

1958. 1.

1958. 1.

1958. 6.30

1958.10. 1

1959. 7. 1

1959. 7.22

1959.10.

1960. 2. 8

1960.12.29

1961. 5.16

1961. 5.21

1961. 6. 5

1961. 8. 9

∘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 조선수리조합연합회 각도지부 재편성

∘ 조선수리조합연합회를 대한수리조합연

합회로 개칭

∘ 농지개혁법 시행령 공포

∘ 상동법 시행규칙 공포

∘ 대한농지개발영단을 대한수리조합연합

회로 이관, 운영할 것을 유시(대통령)

∘ 6.25 동란 반발

∘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법 공포

∘ 제2대 대통령선거(직선)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

∘ 수리조합비 물납제 실시

∘ 수리제도 심의회 개최

∘ 식량증산 및 수리시설 복구를 위한 원

조협정 
체결(정부-수련-UNKRA-UN군

총사령부)

∘ 휴전협정 체결

∘ 수리조합 일시차입금 취급업무 식산은

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이관

∘ 한국 토지개량사업 10년사 간행

∘ 농업증산 5개년 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 해방후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의한 개간

사업 시작

∘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제정

∘ 대소지구 설치사업(수리사업) 계속공사

에 대한 준공 3년계획 수립

∘ 제2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 수립

∘ 수리자금 융자업무 산업은행에서 농업

은행으로 이관

∘ 간척지 개발자금 DLF 차관 1,350만불

을 부흥부에 요청

∘ 산지개간사업계획 한미간 합의

∘ 공유수면매립 분배요령 시달(농림부)

∘ UN 특별기금에 의한 간척개간사업 지

원 요청

∘ 농림부 농경지 확장 5개년 계획 수립

∘ UN 특별기금에 의한 간척조사사업 계

획 동의 국회 통과(개간계획 1961.5. 
통과)

∘ 5.16 군사혁명

∘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공포

∘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 평의

회 기능 정지

∘ 귀농정착사업 실시

제3공화국 1961. 8.31

1961. 9.12

1961.11.20

1961.12.12

1961.12.19

1961.12.31

1962. 1.11

1962. 1.13

1962. 1.21

1962. 2.22

1962. 3.10

1962. 3.24

1962. 3.27

1962. 6. 2

1962. 8.22

1962.11.26

1962.12.24

1962.12.28

1963. 3. 5

1963. 3.15

1963. 6.11

1963.12. 5

1964. 1.23

1964. 5.25

1964. 5.

1964.

1964. 2~

1966. 말

1965. 3.12

1965. 7. 9

1965. 9.17

- 도시실업자의 영농정착

∘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UN 특별기금에 의한 간척 및 개간조사

사업 협정체결(정부-FAO-UN 
특별기금

기구)

∘ 대한수련 동력경운기 40대 도입, 한강,

대저수리조합 등에 배부

∘ 전국 수리조합 통합

∘ 공유수면관리법 공포(국토건설청 관리)

∘ 토지개량사업법 공포

∘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법 폐지

∘ UN 특별기금에 의한 개간․간척조사

사업 착수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 대한수리조합연합회를 토지개량조합연

합회로 개칭

∘ 개간촉진법 공포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공포

∘ 개간촉진법 시행령 공포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포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 토지개량사업 보조금 교부규칙 공포

∘ 상동 교부세칙 공포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공포

∘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부정공사처리위

원회 설치

∘ 토지개량사업 장기채정리 특별조치법

공포

∘ 동진강 수리간척공사 기공(건설부-토련)

∘ 토지개량사업 장기채정리 특별조치법 시

행령 공포

∘ 방조제 관리법 공포

∘ 계단식 개간계획 한미협정(USOM처장-

농림부 장관)

∘ 대한 농지개발 영단 청산등기 완료

∘ 공유수면매립법 1차 개정<헌법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

∘ 식량증산 범국민운동 전개

∘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시작

∘ 경기․강화지구에서 간척제염효과 시험

실시(배수로의 깊이 및 간격별)

∘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

∘ 식량증산 7개년계획 수립

∘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계획 발표

∘ 전천후 농업대책위원회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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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1965.

1966. 4.11

1966. 7.29

1966. 8.

1967. 1.

1967. 3.

1968.

1968. 8.26

1969. 2.15

1969. 5.23

1969. 8.14

1969.10.25

1970. 2. 7

1970. 2.12

1970. 4.10

1971. 3.23

1971. 5.

1971. 9.28

1972. 2. 2

2.28~12.31

1972. 9.

1972. 12.

1973. 4.

1973. 7. 1

1973. 7.

1973. 9.24

1973.11.23

1973.12.

1974. 1.

1974. 5.22

1974.11.

1974.12.

1974.12. 8

∘ 정부예산에 의해 처음으로 경지정리사

업 시행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공포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1967~1971)

∘ 공유수면매립법 2차 개정 <매립면허권

건설부장관 일원화>

∘ 개간촉진법을 농경지조성법으로 대체

∘ 월남국에 한국농업사절단 파견(기술협력)

∘ 미면간척지 방조제 준공

∘ 지하수 개발단 발족

∘ 지하수 개발공사 발족

∘ 금강, 평택지구 IBRD 차관협정 체결

∘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농림부령)

∘ UNDP 한국 관정식 관개사업 지원협정

체결

∘ 농업진흥공사 발족(토지개량조합연합회

해체)

∘ 금강․평택지구 착공

∘ 금강․평택지구 WFP양곡 무상원조지원

협정체결(소맥분 67,301톤, 통조림 
4,206톤)

∘ 금강․평택지구 기공식

∘ 영산강 Ⅰ단계사업 IBRD 최종평가

∘ 사단법인 농지개량협회 설립

∘ 영산강 Ⅰ단계사업 IBRD차관 협정 체결

∘ 야산개발(콩단지) 4개지구 603ha 개발

∘ 한일각료회의-계화도 및 삽교천 지구

차관협의 (확정)

∘ 공유수면매립법 3차개정(비상각의)-농

업 목적의 경우 외곽공사 완료후 농림

부장관에게 이관 규정 신설(내부개답)

∘ 영산강 Ⅰ단계 4개댐 착공

∘ 계화도지구 건설부로부터 농수산부로

사업이관

∘ ADB 새마을조사단 남강지구 개발협의

∘ 농지개량협회를 농지개량연합회로 개칭

∘ 전북 고창지구 대단위 콩단지 개간 시작

∘ 평택지구, 아산, 남양 2대 방조제 준공

∘ 제7차 한일각료회의-창녕지구 새마을

경제협력사업 협의

∘ 경주지구 개발 IBRD 차관협정 체결

∘ 평택지구, 아산, 남양방조제 준공식

∘ 계화도지구 착공

∘ 경주지구 착공

∘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확정(국회 미통과)

1974.12.26

1974.12.27

1974.12.

1975. 4.11

1975. 7.22

1975. 9.17

1975. 9.24

1976. 3.

1976. 8.

1976.10.14

1976.10.25

1976.12.29

1977. 1.

1977. 2.

1977. 3.

1977. 4.13

1977. 8.17

1977. 8.31

1977.11~12

1977.11.18

1977.12.

1977.12.

1978. 1.20

1978. 1.

1978. 4.24

1978.12.

1978.12.21

1978.12.25

1979. 1.

1979.10.

1979.10.26

1979.12.

1980. 1.

∘ 대통령 농업진흥공사에 농지확대개발기

술단 설치를 지시

∘ 창녕 및 삽교천지구 OECF 차관협정

체결

∘ 임진지구 ADB 차관협정 체결

∘ 농업진흥공사에 농지확대개발기술단

발족

∘ 계화도지구 한일차관협정 체결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공포

∘ 상동법 시행령 공포

∘ 상동법 시행규칙 공포

∘ 임진지구 착공

∘ 야산개발사업 IBRD 새마을 차관협정

체결(4,100천$)

∘ 미호천지구 차관협정체결(29,000천 $)

∘ 영산강지구 4개댐 준공식

∘ 창녕지구 착공

∘ 남강지구 차관협정 체결

∘ 야산개발사업 소유주 개발에서 국가직

접개발로 전환(시․군시행주체에서 농업

진흥공사 시행주체로 바뀜)

∘ 영산강 Ⅱ단계 개발 IBRD 차관협정 체결

∘ 한일경제협력 실무진 서남해안 간척농

지개발 현지답사

∘ 삽교천지구 기공식

∘ 미호천지구 착공

∘ 낙동강지구 ADB 차관협정 체결

∘ 대호지구 타당성조사(일본 San yu 용역단)

∘ 남강지구 착공

∘ 영산강 방조제 착공

∘ 계화도 내부개답 준공

∘ 영산강 Ⅱ단계 하구언 공사 착공

∘ 논산지구 개발 IBRD 차관협정 체결

∘ 공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설립

∘ 대호지구 개발 일본 OECF 차관협정

체결

∘ 서남해안간척 김포 및 서산 A․B지구

세부조사 실시

∘ 대호지구 OECF 차관협정 체결

∘ 채소 주산단지 지하수개발사업 착수

∘ 낙동강지구 착공

∘ 삽교천지구 하구언(삽교천) 준공식

∘ 논산지구 착공

∘ 전국 원예주산단지 용수개발사업 실시

(지하수 위주)

927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제5공화국 1980.10.25

1983.12. 5

1985. 1.

1985. 8.12

1985.12.30

1985.11.

1986. 3. 5

1986. 5. 6

1986. 5.31

1986.11.10

1986.12.

1987. 1.30

1987. 3.16

1987. 7.18

∘ 수리시설 내한능력조사 착수(농진공)

∘ 금강하구언 기공식

∘ 국유재산 및 농지개량시설부지 실태조사

(전국 1.1~7.31)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리대행자 <제4조> 농조→농조 또는

시군)

∘ 농업용수개발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

독비 요율조정(공사감독비 대상：계약

금액→예정가격)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 3개 시범지역

사업 착수

∘ 농어촌 종합대책 발표

- 농어촌종합개발방식과 지역별 예산편성

방식 도입

-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율 변경

(융자 70% 자부담 30%→국고 70%

융자 30%)

- 장기채 반당 15kg 초과분 납부연기→
장기채와 특별조합비를 합쳐 반당 15kg

초과분 납부 연기

- 방조제 수축사업 지원율 변경

(국고 80% 자부담 20%→국고 80%

융자 20%)

- 농지제도 등 농어촌개발에 따르는 각종

제도 개선

∘ 물관리 지침시달

∘ 농수산부 직제개편-농지국을 농어촌개발

국으로 개칭(지정과, 수리과, 개량과, 조

성과, 특정지역개발과⇒종합개발과, 농

지과, 수리과, 개량과, 조성과, 특정지역

개발과)

∘ 농수산부 훈령 641호로 농지개량시설 관

리규정 제정

- 농업진흥공사에 수리시설관리단을 설

치토록 함.

∘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사업 예산은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 신청

∘ 농림수산업 구조개선 본격추진

- 농지구입자금 지원 개시

- 이앙, 수확기 중심 기계화 촉진

- 경지정리:산간지대까지 확대 실시

∘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 확정

- 총 2조원 투입 년간 2,500여억원 부담

경감

∘ 농어촌 지역개발 기금 신설

제6공화국 1987.10.

1987.12. 9

1987.12.12

1988. 2.17

1988. 6.27

1988. 8.26

1989. 4. 1

1989. 4.28

1989. 6.30

- ’87 기금조성:2,500억원

∘ 농어촌 종합개발의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가 헌법에 명시됨(헌법 
제123조12항)

∘ 농어촌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특별상호 금융이자율을 14.5%에서 10%

로 경감

- 농수산 중장기 자금: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년리 8%)

- 농업 기반조성사업의 농민 부담경감

․대중규모 수리시설 사업비를 ’88부터

현행 70~85%를 전액 국고보조로 함.

․농조조합비:반당 벼 23.7kg에서 
10kg으로

․경지정리사업

- 국고보조율 80%에서 90%로

- 국민부담율 20%에서 10%로

∘ 새만금지구 농업간척사업 시행

∘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입법

예고

- 농지구입자금 지원 개시

- 이앙, 수확기 중심 기계화 촉진

- 경지정리:산간지대까지 확대 실시

∘ 긴급 가뭄대책 비상령 발동

- 인력동원:414천명

- 양수기:418천대

- 송수호스:44.5천km

- 하상굴락:1,869개소 개발

- 들샘:1,816개소 개발

∘ 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 읍․면을 1개 개발단위로 입지적․지대

적 특성을 고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 단위 농협이 중심된 지역 농업종합개발

위원회를 구성 농어민 스스로가 수립

- 1면당 15억을 3개년에 걸쳐 지원

(’89년에는 100개면에 700억원 지원)

∘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농지개량조합비 인하(10kg→5kg)

∘ 농촌근대화 촉진법 개정

- 농지개량조합연합 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발표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설치

- 농지 장기임대와 공동영농조직제도 도입

- 농업진흥 권역의 설정 운용

- 농수산업 구조 조정기금의 설치

- 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 농어촌 정주권 개발

∘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 시행

- 영농, 영어, 양축자금 금리인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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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8.19

1989. 9. 4

1989.10. 4

1990. 3.16

1990. 4. 7

1990. 4.23

1990. 7. 2

1990. 7.14

1990. 9.10

1990.12. 1

1990.12.31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야산개간 등 개발농지의 전용 허가절

차 간소화

- 개발농지 전용 허가시 10ha 이상인 경우

국무회의 심의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전

용시는 15ha 이상인 경우 국무회의 심의

- 개발농지 전용 허가권 시도 지사에 위임

∘ 농촌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국제 Workshop

개최

- 주최: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참가국:아시아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 참가국제기구:UNESCO, AARRO

∘ 농어촌관련 2개법(안) 당정협의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및 농지관리기금

설치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

(법률 제4229호)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

행령 공포

- 공사의 사업시행 계획수립

- 농지개발, 농지관리기금의 융자한도,

조건

- 농지관리기금의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범위

∘ 농어촌진흥공사 발족

- 자본금 1조원 정부 출연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 정주생활권 개발

- 농어민 직업훈련

∘ 농정 민생관련 3개 법안 개정

- 농업재해대책법

- 수산업법

- 한국마사회법

∘ 농어촌 문제와 대책 발표

- 제도의 개선

- 농․수․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

능 재정립

-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방안 강구

- 농어촌 투자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의 농정활동 강화

∘ 농어업 총 조사 실시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농림수산부령 제1060호)

문민정부 1991. 1. 5

1991. 2.28

1991. 3. 2

1991. 8.30

1991.12.26

1992. 1.28

1992.10.28

1992.12.24

1993. 1.21

1993. 5.18

1993. 7. 2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규칙 확정

∘ 전국 경지정리 실태 및 예정지 조사실시

- 조사대상:논, 밭 2,109천ha

∘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 양축시설을 위하여 신고만으로 전용할

농지면적:1,500㎡에서 3,300㎡로 상향

- 농지관리위원회에 5인이내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가능

∘ 농지종합정비 시범사업 실시

- 1도 1지구 총 8지구 1,533ha에 대하여

경지종합 정비 시범사업 실시

- 경지정리사업의 필지규모를 
3,000~9,000

평으로 대구획화

∘ 농지확대개발 촉진지역 고시해제

- 농지확대개발 촉진지역 148지구 
13,867ha

고시해제

∘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 농업용수개발사업 확대:62천ha개발

- 농어촌용수개발사업:50지구 신규개발

착수

- 경지정리사업 시행:30천ha

- 경지종합정비사업:8지구(870ha)개발

- 배수개선정비사업:28천ha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 상:137개면

․사업비:1,318억원

∘ ’9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시달

- 규모:436지구, 20천ha

- 사업비:4,204억원

- 사업시기

․착공:1992. 11.

․완공:1993. 5.

∘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 지정면적:1,008천ha

-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우선 
시행

∘ ’93 농림수산부 주요업무 계획

- 진흥지역의 경지정리는 자부담 
10%면제

- 집단마을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 농림어업구조개선을 위한 기틀 마련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선을 
10ha

로 확대

․시장, 군수가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한

경우 농지 20ha로 소유 허용

∘ 신농정 5개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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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31

1994. 4. 5

1994.11.15

1994.12.22

1995. 6. 9

1995.12. 1

1995.12.29

1996. 1. 1
1996. 1.20
1996. 3.15
1996. 8. 8

9
~8.

1996.11. 6
1997. 2. 1

- 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안된 논 17만

4천ha 경지정리 완료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

-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반영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양허하여 감축

- 최소시장 접근 및 현행시장 접근 인정

- 일정한 허용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

외한 모든 국내보조금에 대한 감축

- 쌀 관세화에 의해 수입자유화 유예

(’95~2004)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및 공사

감리업무 개방

- 농진공, 농조연 등 시행에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제로 변경

․’95.1.1일 이후:사업량의 25% 개방

․’96.1.1일 이후:사업량의 50% 개방

․’97.1.1일 이후:사업량의 75% 개방

․’99.1.1일 이후:사업량의 100% 개방

∘ 일반경지정리 및 경지재정리사업 신규 
추진

- 2004년까지 902천ha의 
일반경지정리와

200천ha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완료

- ’94년에는 27천ha의 일반경지정리와

5천ha의 경지재정리사업 신규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정(법률 제4823호)

- 농수산업 및 농어촌을 체계적 종합적

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

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조성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나포

양수장 준공 및 통수식

∘ 농어업 총조사 실시

- 농어업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세계화

농정의 추진 및 지역농정 수립에 필요

한 기초자료제공

․기간:95. 12. 1~12. 22(22일간)

․대상:전국의 농어가 및 농어촌

․방법: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

∘ 농지개량조합법 제정 공포

․농지개량조합 설립근거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 금고 설치

∘ 농지법 시행

∘ 농촌용수개발 10개년계획 수립

∘ 금호방조제 도로 개통

∘ 수리시설 개보수․보강 개발사업 토론

회 개최

∘ 영암․금호방조제 준공

∘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시행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1997.10.24
1998.10. 8

1999. 2. 5

2000. 1. 1

2001. 1.28

2002.12.11

2002.12.30

2003.12.18
2004.11.23

2004.12.30

2005.12.29

2006.09.27
2007.12.21

2008.03.28

2008.12.29

2009. 6. 9

규정(대통령령)제정

∘ 약정수매제 시행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 홍보지구 보령 방조제 끝막이 성공

∘ 대호환경농업 시범지구 지정

- 정부와 UNDP는 환경친화적 농업분야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호

환경농업 시범지구를 친환경적 간척지

개발 및 이용모델로 개발 추진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

(법률 제5759호)

-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

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

기반공사로 출범

∘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6553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및 사업

시행자 확대

- 농어촌휴양지의 개발범위 확대

∘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6764호)

- 쌀소득직불금의지급근거 마련 및 
쌀소득보전기금설치

∘ 농지법 개정(법률 제6841호)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300평까지)

- 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5ha)폐지

∘ 완도군 고금방조제 준공(264ha)

∘ 영산강(Ⅱ)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간

연장(2008년까지)

∘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부령1484호

- 농지전용신고 일부변경 등

∘ 법률 제7775호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개정

∘ 법률 제8014호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법률 제8749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 생산기반 정비시 농촌용수구역단위·농업

생산 기반 시설등을 고려하여 수립 및 
기

본계획 반영

∘ 법률 제9008호로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내용 정비

∘ 법률 제9276호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 
농지관리기금의용도에해외농업개발사업
추가

∘ 법률 제9762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을 
개발ㆍ

이용하여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함을

목적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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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박근혜정부 2010. 4.27

2010.12. 1

2011. 5. 6

2011. 7.25

2011.11.23

2012. 4. 6

2012.12.24.

2013. 1.23

2013. 9.22

2014. 3. 11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 세계최장 33km 방조제

- 간척토지 28,300ha 조성예정

- 호소 11,800ha 조성예정

∘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

각종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계획 기초자료 제공

․기간:10. 12. 1~12. 13(13일간)

․대상:전국의 농림어가 및 농산어촌

․방법: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 분할 준공

- 대상 :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 구간

방조제 및 부속토지 52필지 449ha
∘ 법률 제10950호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받은 간척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23309호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

- 농지기금 투자 및 보조사업의 범위에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보수·보강사업을

추가

∘ 이원지구 매립준공(충남도 승인)

- 준공면적 : 1,167ha
- 관리처분대상 : 652ha
- 국가귀속 : 465ha

∘ 고흥지구 매립준공(농식품부 승인)

- 준공면적 : 3,083ha
- 관리처분대상 : 1,751ha
- 국가귀속 : 1,332ha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법률 제11170호)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의 농

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시행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

(법률 제11542호)

- 6개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

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를 철치 운영하고 민간투자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 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시행

(법률 제12418호)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농업기반시설의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2014. 8~12

2014. 10. 7

2014. 11. 24

2014. 12. 19

2015. 7. 7

2016. 
3.21~4.29

2016. 
5.16~5.20

2016. 6. 8

2016. 12. 27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 1,032천ha(‘13년말 기준)

∘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준공

- 
전국최초하구둑구조개선사업의사업효과
홍보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대통령령제25771호)

- 저수지 수질을 공장등이 설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

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유역환경청장

등과협의하도록하고협의사항을구체적
으로

정함

∘ 새만금가력 풍력발전소 준공

- 
농어촌자원신가치창출과친환경녹색성장
실천

∘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법률 제12963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하여금농어촌용
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 측정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 훈련

-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설피해 최소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지진·해일등자연재난발생시실전대응역
량

강화를 위한 초기 대응태세 검검훈련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시행

(대통령령 제27213호)

- 
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운영하기위하
여

토지등의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
목적외

용도로사용을승인하는경우그사용기간
을

10년으로하여신재생에너비설비의사용
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법률 제14480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

용료를 징수하는 것은「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

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

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

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

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

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

정비사업을마친경우에는농어촌정비사
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토록하고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 효과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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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4290)

∙수리조합일람표 (조합별 설립일, 몽리면적, 사업비, 사무소소재지)
∙수리조합주요수원공사일람표[조합별 몽리면적, 관개면적, 저수지(명칭, 저수량,

유역면적, 관개면적, 만수면적, 제방높이․길이․구조), 양수장(유역면적, 관개

면적, 양수량, 원동기종별․마력수․대수, 펌프 구경․대수), 보(유역면적, 관개

면적, 취입수량, 제당 높이․길이), 기타]
∙8.15광복이후 수리조합 및 간척공사준공일람표(도별 大小별 지구수, 몽리면적,

증수량, 총사업비, 반당사업비)
∙8.15광복이후 대소(大小)지구 및 간척공사실시상황표(도별 시공․준공 지구수,

몽리면적 등)
∙수리조합 장기채 차입 상황표(조합별 차입액, 상환액)
∙수리조합비표(조합별 몽리면적, 금납, 물납, 반당 평균․최고․최저)
∙수리조합구역내 수도 실수확고표

∙수리조합구역내 경작규모별표

∙수리조합원용 농자재공동구입 알선상황표

∙수리조합미곡생산기록표

∙대한수리조합연합회 4288년도 예산결산표

∙토지개량사업 관계직원수 일람표

-토지개량사업年譜-

￭‘56년 이전 계수는 기준일자가 다름

- ‘45년 ~ ’53년 : 4월 ~ 익년 3월 (12개월)
- ‘54년 : ’54년 4월 ~ ‘55년 6월 (15개월)
- ‘55년 : ’55년 7월 ~ ‘56년 12월 (18개월)
- ‘57년 이후 : 1월 ~ 12월 (12개월)

조사 기준일자

당해 년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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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연보발간 연혁

연도 내 용 비 고

￭토지개량사업 통계연보 발간 (도표, 토지개량사업총괄편, 토지개량사업주요통

계편으로 구분 수록)

￭차례(19개 항목)
-도표-
∙수리조합분포도, 수리별 답면적표, 수리조합 몽리면적 연도별 변천상황, 수리

조합수 및 몽리면적 일람표, 수원공별 수리조합일람표, 8.15광복이후 수리조합

공사준공실적, 8.15광복이후토지개량사업자금방출실적, 공사용 기자재 사용실

적 및 중기보유량, 4289년 수리조합구역내 미곡생산기록

-토지개량사업 총괄편(7개항)
∙수리별답면적표(도별 수리안전답, 수리불안전답, 수리안전비)
∙수리조합일람표(도별 조합수, 몽리면적)
∙수리조합 규모별 몽리면적표(도별 규모별 조합수, 몽리면적)
∙8.15광복이후 토지개량사업실시 상황표(시공․준공 지구수, 면적 등)
∙8.15광복이후수리조합 및 간척공사준공지구 일람표(도별 지구수, 몽리면적, 증

수량, 총사업비, 반당사업비)
∙수리자금방출실적표(국고보조금연도별회계별방출실적, 장기채연도별방출 및

상환실적, 수리조합일시차입금차입실적)
∙공사용 기자재 사용실적 및 중기보유량표

-토지개량사업주요 통계편(12개항)-



1961

￭1961년 8월 25일에 법률제701호로 공포된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직법’에

의하여 동년12월에 695조합을 198조합으로 통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편찬

￭‘수리조합’ 및 ‘대한수리조합연합회’는 1961년 12월 31일자 법률제948호로 공포 수리조합 합병

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 및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

￭화폐단위는 1962년 6월9일자 법률제1088호로 공포된 ‘긴급통화조직법’에 의하여 화폐단위 변경

‘환’이 ‘원’으로 개칭되었으므로 본 연보에 있어서는 ‘원’으로 통일하였으며 그

환산비율은 10환에 대하여 1원으로 함

￭차례(23개항)

￭차례(25개 항목)
-도표-
∙국토이용면적 및 농경지면적, 토지개량사업자금방출실적, 조합공사실시상황, 조

합몽리면적변천상황, 조합규모별몽리면적, 수원공별몽리면적, 조합비부과상황,
장기채차입및 상환실적, 경작지규모별조합원수및 면적, 조합구역내미곡생산기

록(반당), 조합구역내미곡실수고

-총괄편(4개항)-

1968
∙국토이용면적, 농경지면적, 토지개량사업관계직원, 토지개량사업실적

-토지개량조합편(14개항)-
∙몽리면적총괄표, 조합일람표, 규모별몽리면적, 수원공일람표, 공사실시상황, 개

조직별 통계

분리작성

보수공사실시상황, 조합비, 세입세출결산, 장기채차입및 상환실적, 일시차입금

차입및 상환실적, 규모별경작면적, 미곡실수고(정곡), 미곡생산기록(현미), 역직

원 및 조합원

-토지개량조합 연합회편(7개항)-
∙연합회결산, 농자재 알선실적, 공자재알선실적, 직영공사실적, 토지이용능력구

분조사실적, 중기보유현황및 가동실적, 시험기구보유현황 및 가동실적

-기타(토지개량사업연지)-
￭추가

1969 ∙농업기상(기온, 강수량, 습도 등)(‘71년 삭제)
∙조합원의 경작지와 답리작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정에 따른 간행물 제목변경
∙토지개량사업통계연보 ➝ 농지개량사업통계연보

￭농업진흥공사의 발족(토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을 계기로

연보의 내용을 대폭 추가 (70년대 전반에 걸쳐 변경)
￭용어변경
∙토지개량사업 ➝ 농지개량사업

1970 ∙토지개량조합 ➝ 농지개량조합

￭추가

∙수리별답면적

∙농조 조합원 농가실태

∙농조 조합원 농기구 보유현황

￭삭제 (토지개량조합편)
∙연령별 조합원가족

￭추가 (농지기반편)
∙경지정리사업실시상황 (‘72년 삭제)
∙양수기 보유현황 (‘82년 삭제)
￭삭제

-총괄편-
1971 ∙농업기상 (‘69~’70)

-농지개량조합편-
∙미곡생산기록(현미)
-전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및 전 지하수개발공사편-
∙농자재 알선실적

∙토지이용능력구분조사실적

통계 명칭변경

농업진흥공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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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목변경 (농지개량조합편)
∙조합비 ➝ 조합구역내 미곡실수고 및 조합비 부과징수상황

∙미곡실수고(정곡) ➝ 조합구역내 미곡실수고 및 조합비 부과징수상황

∙조합원 농가실태 ➝ 조합원의 주택현황

￭통계연보에 조사방법 수록 (용어정의, 조사방법 등)
￭추가

-국토이용현황편-
∙임야면적 (‘74년 삭제)
-농지기반편-
∙답면적 증감상황 (‘75년 삭제)
∙규모별 수원공 일람표 (‘75년 삭제)

1972 ∙농업용 기구 보유 상황 (‘74년 삭제)
￭변경 (농지기반편)
∙수리별답면적 ➝ 수리시설별 답면적

￭삭제

-농지기반편-
∙경지정리사업실시상황 (‘71)
-농지개량조합편-
∙공사실시상황

￭면적표기정정 : 정보 ➝ ha
￭표 제목변경 (농지개량조합편)
∙몽리면적총괄표 ➝ 조합총괄표

∙조합일람표 ➝ 조합별 몽리면적, 관개면적, 소재지, 기타행정사항

￭삭제

-국토이용현황편-
1974 ∙임야면적 (‘72~’73)

-농지기반편-
∙농지개량사업실적

∙농업용기구보유상황 (‘72~’73)
-농업진흥공사편-
∙준설사업실적

※ 통계작성승인(통계청 제31101호,10월 26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에 따른 간행물 제목변경 및 수록체계 개편
∙농지개량사업통계연보 ➝ 농업기반조성사업통계연보

￭추가

-전국편-
∙농경지 사유별 증감상황

∙수리형태별 답면적

∙수원공 및 규모별 관개면적

-농지개량조합편-
∙조합 구역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규모별 분류표

1975 ￭삭제

-전국편-
∙답면적 증감상황 (‘72~’74)
∙관개규모별 수원공 일람표 (‘72~’74)
-농지개량조합편-
∙조합원의 주택현황

∙조합원의 가족현황

-농업진흥공사편-
∙결산총괄

∙직영공사실적

￭표제목 변경

-농지개량조합편-

조사방법 수록

및 용어정의

정리

면적단위변경

농지개량조합

법 제정

명칭을 “농지

개량사업통계”

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통계”

로 변경

수록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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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의 전산처리 실시

1976

1977

∙조합별 몽리면적, 관개면적, 소재지, 기타행정사항 ➝ 조합별 구역면적, 관개면적,
소재지, 기타행정사항

-농업진흥공사편-
∙조합몽리면적 규모별 분류표 ➝ 조합구역면적 규모별 분류표

∙수원공일람표 ➝ 조합구역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일람표

∙농지개량사업관계직원현황 ➝ 농지기반조성사업 관계직원현황

∙시험기구보유현황 ➝ 시험기구보유 및 시험실적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용어의 개념 및 항목을 재확정하고 용어의정리 및

항목 재확정

∙농업용수시설을 주수원공, 부속시설 및 보조수원공으로 구분하고 수리시설 단
위로 행정구역별 관개면적을 일제 조사함으로써 행정구역 및 수원공별 관개면 시설물

적의 파악이 가능케하여 통계의 활동범위를 넓혔고 종래의 수 집계방식을 컴 전수조사

퓨터 집계로 바꾸어 보다 정확한 통계처리를 도모

￭추가

-전국편-
∙행정구역별 수리시설 개발현황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현황
-농지개량조합편-
∙수원공별 수리시설 개발현황 (‘77년 삭제)
￭삭제
-전국편
∙수원공 및 규모별 관개면적

∙농업용 양수기 보유현황
-농지개량조합편-
∙조합별 구역면적, 관개면적, 소재지, 기타행정사항
∙조합구역면적 규모별 분류표
∙조합구역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일람표
∙조합구역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규모별 분류표
∙조합의 개보수 공사실시상황
∙조합의 일시차입금 차입 및 상환실적
∙조합원의 규모별 경작면적
∙조합원의 경작면적과 답이작

￭‘76년 수원공별 수리시설개발현황 항목을 신설하면서 생략하였던 농업용양수기
보유현황, 조합별 인가면적 및 일반사항, 조합인가면적 규모별 분류표, 조합구역
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일람표, 개보수공사 실시상황, 일시차입금 및 상환실적,
및 경지면적과 답이작상황 등 7개 항목을 부활시켰고 금년도에 새로 조직한 농
지개량계 조직현황을 신규로 추가

￭삭제

-전국편-
∙농경지 사유별 증감상황
∙행정구역별 수리시설 개발현황

-농지개량조합편--
∙수원공별 수리시설 개발현황 (‘76년)
￭추가
-전국편-
∙농지개량계 조직현황

∙농업용 양수기 보유현황
-농지개량조합편-
∙조합별 인가면적 및 일반사항
∙조합구역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일람표
∙조합인가면적 규모별 분류표
∙개보수 공사 실시상황
∙일시차입금 차입 및 상환실적
∙경지면적과 답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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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979

1981

1982

1985

1986

￭공부상의 계수를 토대로 하던 종전의 통계를 지양하고 실제로 저수지별 저수량

과 몽리면적을 확인하였고 새로이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 및 징수실적을 수록

하였으며 자료의 집계분석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

￭표 제목변경
∙수리형태별 답면적 ➝ 시도별 수리형태(시설 및 기타)별 답면적

∙수리시설별 답면적 ➝ 시군별 수리시설별 답면적

￭통계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는 수리시설별 답면적 현황과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위시한 경지정리, 개간, 간척 등의 제통계는 과거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을 각기 조사수록 하던 것을 지양하고 본 통계연보의 계수를 수록함으로써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의 통일을 기함

￭수리시설 내한능력 정밀조사 결과로 수리답면적 확정 [수리답율 (’79년)86%➝
(‘80년)68%](공사 년 인원 1,300명 조사)

∙수리답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 종래 수리답에 포함되었던 순배수 면적, 이동양

수기의 급수면적,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개불충분면적 등을 조정하여 수리답면

적을 수록

￭수록내용을 전국편, 농지개량조합편, 농업진흥공사편 구분하였던것을 폐지하고

단일체계로 개편

∙종래 26개 수록항목 중 이용도가 낮은 조합구역내 수리시설별 수원공 일람표

외 9개 항목을 통폐합하여 16개 항목으로 축소

￭추가

∙준공년도별 수리시설 현황

∙농업용수개발사업 준공현황

∙농지기반조성사업 준공현황(경지정리, 배수개선, 개간, 간척)
∙수리시설물 폐기현황

￭삭제

-전국편-
∙농지개량계 조직현황

∙농업용 양수기 보유현황 (‘71~’75, ‘77~’82)
-농지개량조합편-
∙조합 총괄표

∙조합구역내 수리시설 일람표

∙개보수공사실시상황

∙일시차입금 및 상환실적

∙조합구역내 경지면적과 답리작

∙농기구 보유현황

∙임직원 현황

-농업진흥공사편-
∙공자재 알선실적

∙중기보유현황

∙시험기구 보유 및 시험실적

∙임직원 현황

￭변경
∙시도별 수리형태(시설 및 기타)별 답면적 ➝ 수리시설별 답면적 현황

∙시군별 수리시설별 답면적 ➝ 수리시설별 답면적 현황

￭추가

∙농조관할 수리시설물 수원공 일람표

∙농지개량계 조직현황

￭추가

∙수리시설별 제원현황

∙방조제현황

∙농지개발 및 확대개발 사업현황

발간사

농업진흥공사

내한능력 조사

10개월간

1,300명 투입

단일체제로

통합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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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88

￭삭제

∙농조관할 수리시설물 수원공 일람표

￭추가

∙저수지 유효저수량 규모별 개소수

∙저수지 제당높이별 유효저수량

∙양(배)수장 마력규모별 개소수

∙사설수리시설물 현황

∙농조 양(배)수장 가동시간 및 전기유류 사용량

￭추가

∙조합별 용배수로 현황

1989 ￭부록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연혁 수록

￭수록체계를 조사개요, 도표, 통계표, 부록 순으로 수록하고 답면적 현황 외 25개

항목 수록(통계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록 체계 변경)

1994
￭변경
∙농업기반조성사업실적 ➝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 수록) 사업비 집행

∙농경지면적(1모작 논, 2모작 논, 밭, 과수원, 뽕밭) ➝ 경지면적(논, 밭) 내역 수록

∙농지개발 및 확대개발사업 현황 ➝ 농업기반조성사업실적(생산기반확충사업)

1996

1999

2000

2001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른 간행물 제목변경(법률 제4823호 ‘94.12.22)
∙농업기반조성사업통계연보➝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관계법(농어촌정비법, 농조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기반조성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개량시설물 ➝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몽리면적 ➝ 수혜면적

￭추가

∙밭기반정비사업 준공현황

￭변경
∙농업기반조성사업실적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발실적

￭기존 농조관할 용배수로 현황만 조사하던 것을 시군관할까지 확대
∙용배수로 현황(농조관할) ➝ 용배수로 현황 (농조관할+시군관할)
￭삭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 집행실적 항목 중 ‘농어촌생활환경개선(농어촌정주

생활권개발,농어촌생활용수개발,농어촌진흥공사 출자 및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부분을 삭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

￭기관 통합에 따른 용어변경
∙농지개량조합별 ➝ 농업기반공사 지부별

∙농지개량계 ➝ 수리계

∙농지개량조합원 수 ➝ 농업용수 이용자 수

농어촌정비법

제정 “농업기

반조성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명칭변경

통계청 조정

02320-324(’96.9.5)

농어촌생활환

경개선사업

삭제

￭삭제

∙농지개량조합 수혜면적 규모별 현황

∙농지개량조합비 부과 및 징수상황

∙농지개량조합 수입지출 결산상황

∙농지개량조합 장기채 차입 및 상환실적

￭농업기반공사 지부별 일반현황 항목 중 용어변경

∙흥농계수 ➝ 용수관리회 수

2002 ￭추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 집행실적 항목 중 ‘농촌용수개발사업內 물관리자동화’

항목을 추가

2004 ￭통계연보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로 Web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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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변경
∙농조 양(배)수장 가동시간 및 전기유류 사용량 ➝ 농업기반공사 지사별 양(배)

수장 가동시간 및 전기사용량 (유류사용량 부분삭제)
￭사명변경에 따른 용어변경

2006 ∙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명변경에 따른 용어변경[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8.12.29)]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2009
￭기존 한발빈도별 수리답 총괄 면적을 시군관할과 공사관할로 분할하여 수록
∙총괄면적 ➝ 총괄면적, 시군관할면적, 공사관할면적

￭법정단위 사용을 위하여 사용 단위 변경 및 표제목변경
∙마력 (HP) ➝ 동력(kw)
∙양(배)수장 마력 규모별 개소수 ➝ 양(배)수장 동력 규모별 개소수

통계청 통계협

력과 -2585
(2008.8.28)호

2010

￭농업용 수자원의 지역별 부존상황, 동원가능한 수자원 실태를 통계적으로 파악 통계청 통계

기록하여 농업 수자원 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관할 저 협력과-3063
수지 월별 저수율 현황‘을 추가 수록하여 당초 23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2009.10.7)호]
증가

￭목차 편철 순서 변경 통계청 통계

2011
￭통계조사항목 내용 수정에 대하여 통계청 승인을 득하고 익년도 통계부터 적용 협력과-2784
∙준공연도별 수리시설현황 결과표 구간 수정 (7개➝3개) (2011.9.16)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 일반현황 (‘용수관리회 수’ 삭제)

￭명칭변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통합
∙국토이용면적, 경지면저(시도)➝국토이용면적으로

￭관리주체 시군, 공사분리

∙수리시설별 제원현황, 주수원공 관계규모별 시설현황, 방조제 현황, 용배수로

2012

2014

2016

2018

현황, 수리시설물 폐지 현황

￭구간 변경

∙주수원공 관계규모별 시설현황, 저수지 현황, 양배수장 동력규모별 개소수,
준공 년도별 수리시설 현황,

￭추가

∙총저수량(수리시설별 제원현황, 저수지 현황), 포용조수량(방조제)
￭삭제

∙공사관할 저수지 월별 저수율 현황

∙지사별 관리면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발실적

￭부록에 통계연보 발간 연혁 수록

※농어촌정비법 사업체계에 맞추어 통계연보 체계 재 조정

￭삭제

∙수리계 조직현황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 및 인력현황

∙목적외 사용료 징수액

￭단위변경
∙조사표 개간 면적 단위변경(m2➝ha)
∙결과표 용배수로현황 ‘조’,‘개소’ 삭제 및 ‘토공’,‘공작물’➝‘흙수로’,‘구조물’로 변경

￭개간 사업비부분 삭제

∙결과표에 수록된 개간사업 관련 사업비 삭제

통계청 고시

제2012-47
(2012.4.9)호

통계청 고시

제2012-47
(2012.4.9)호

통계청 고시

제2014-147
(2014.5.30)호

통계청 고시

제2016-124
(2016.6.1.)호
통계청 고시

제2018-420(20
18.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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